
질    내  답  변  내  

 - 특 사항 없  - 특 사항 없

천시 지 원   개 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안    : 2010  2월 26  천시  

 .  : 2010  2월 26

 다. 상   결

  ○ 159  천시  시  4차 재 원 (2010. 3. 15) 상

  ○ 159  천시  시  4차 재 원 (2010. 3. 15) 원안

2. 안  지

   ( 안  : 문 술과    원)

가. 제안이유

  ○「 량 」  폐지 고 「 량․수 사  지 에 한 률」  ( 률 

9774 , 2009. 6. 9. ㆍ2009. 12. 10. 시행) 에 라 천시지 원

 운 상 타  미비  비 하는 한편,

  ○ 처  알  쉬운  비 에 라 쉬운 어  꾸는 등 문  

시민들   해하  쉽게 보 ․ 비 하 는 것 . 

나. 주요골자

  ○「 량․수 사  지 에 한 률」  에 라    를 

비함.(안 1 )

   -「 량 」 58 4항 → 「 량․수 사  지 에 한 률」 91

   -「 량  시행 」 35 3항 → 「 량․수 사  지 에 한 률

      시행 」 88

3. 질   답변 지



4. 지

 가. 찬

  ○ 없     

 . 

  ○ 없     

5. 심사결과

  ○ 원안 결

6. 수 견

  ○ 없    

7. 타 필 한 사항

  ○ 없    



부천시 지명 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천시지 원  를 다 과 같  개 한다.

 “ 천시지 원 ”를 “ 천시 지 원  ”  한다.

1   “「 량 」 58 4항  량 시행  35 3항 규 에 하여 

천시지 원 ( 하 “ 원 ”라 한다.)”를 “「 량․수 사  지 에 한 

률」 91   같   시행  88 에 라 천시지 원 ( 하 “ 원 ”

라 한다)”  한다.

2 1항  “ 원   원  각 1  포함한 10  내”를 “ 원 과 

원  각 1  포함한 7  내”  하고, 같   3항  “ 에 ”를 

“  에 ”  하 , 같  항 2   “3 상”  “3  상”  하고, 같  

항 3   “ 타”를 “그 에”  하 , 같   5항  “1 ”  “1 ”  

한다.

4   “심 , 결 ”  “심 ㆍ 결”  하고, 같   3   “ 타”를 “그 

에”  한다.

5 1항  “ 4  규 에 한”  “ 4 에 른”  하고, “지 등”  

“지  등”  하 , 같   2항  “ 항  규 에 하여”를 “ 1항에 

라”  하고, “지 ”  “지  ”  하 , 같   3항  “지 등”  “지  

등”  한다.

6   “ 견청취등”  “ 견청취 등”  한다.

7   “ 산  안에  천시 원 실비변상  하는 에 라”를 

“ 산  에  「 천시 원  실비변상 」에 라”  한다.

8 5   “ 타”를 “그 에”  한다.

9   “운 등에 하여 필 한”  “운  등에 필 한” 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  안
  

556 월  : 2010. 2. 26

  결
월

2010. 3. 19

( 159 )
     :  천 시 

천시 지 원   개 안

□ 안  

  ○「 량 」  폐지 고 「 량․수 사  지 에 한 률」  

( 률 9774 , 2009. 6. 9. ㆍ2009. 12. 10. 시행) 에 라 

천시지 원  운 상 타   미비  비 하는 한편,

  ○ 처  알  쉬운  비 에 라 어 운 어를 쉬운 어  

꾸는 등 문  시민들   해하  쉽게 보 ․ 비 하 는 것 . 

□ 주 내

  가. 「 량․수 사  지 에 한 률」  에 라    

를 비함.(안 1 )

    ㆍ 「 량 」 58 4항 → 「 량․수 사  지 에 한 률」

91

    ㆍ 「 량  시행 」 35 3항 → 「 량․수 사  지 에 한 

률 시행 」 88



부천시 지명 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천시지 원  를 다 과 같  개 한다.

 “ 천시지 원 ”를 “ 천시 지 원  ”  한다.

1   “「 량 」 58 4항  량 시행  35 3항 규 에 

하여 천시지 원 ( 하 “ 원 ”라 한다.)”를 “「 량․수 사  지

에 한 률」 91   같   시행  88 에 라 천시지

원 ( 하 “ 원 ”라 한다)”  한다.

2 1항  “ 원   원  각 1  포함한 10  내”를 “ 원

과 원  각 1  포함한 7  내”  하고, 같   3항  “

에 ”를 “  에 ”  하 , 같  항 2   “3 상”  “3  상”

 하고, 같  항 3   “ 타”를 “그 에”  하 , 같   5항  

“1 ”  “1 ”  한다.

4   “심 , 결 ”  “심 ㆍ 결”  하고, 같   3   “ 타”를 

“그 에”  한다.

5 1항  “ 4  규 에 한”  “ 4 에 른”  하고, “지

등”  “지  등”  하 , 같   2항  “ 항  규 에 하여”를 

“ 1항에 라”  하고, “지 ”  “지  ”  하 , 같   3항  

“지 등”  “지  등”  한다.

6   “ 견청취등”  “ 견청취 등”  한다.



7   “ 산  안에  천시 원 실비변상  하는 에 

라”를 “ 산  에  「 천시 원  실비변상 」에 라”  한다.

8 5   “ 타”를 “그 에”  한다.

9   “운 등에 하여 필 한”  “운  등에 필 한” 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․구조문 비표

      행 개    안

부천시지명 원회조례

1 ( )  는 「 량 」 

58 4항  량 시행  

35 3항  규 에 하여 천

시지 원 ( 하“ 원 ”라 한

다.)  과 능  운 등에 

한 사항  규 함   

한다.

2 ( ) ① 원 는 원   

원  각 1  포함한 10  

내  원  한다.

  ② (생  략) 

  ③ 원  다  각  에  

시   또는 한다. 

  1. (생  략)

  2. 지 에 한 학식과 경험  

한  3 상 

  3. 타 시  필 하다고 

하는  

  ④ (생  략)

  ⑤ 간사  는 각 1  하

, 직원 에  시  

한다.

4 ( 능) 원 는 다  각  

사항  심 , 결 한다.

  1.～2. (생  략)

  3. 타 지 에 한 주 사항

부천시 지명 원회 조례

1 ( )  는 「 량․수

사  지 에 한 률」 91

  같  시행  88 에 

라 천시지 원 ( 하 “ 원

”라 한다)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.

2 ( ) ① -------- 원 과 

원  각 1  포함한 7   

내----------------.

  ② ( 행과 같 ) 

  ③ ---------------  에  

-------------------. 

  1. ( 행과 같 )

  2. -----------------------

   --------- 3  상 

  3. 그 에 ----------------

   -------- 

  ④ ( 행과 같 )

  ⑤ ----------------- 1 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.

4 ( 능) -----------------

  --------심 ㆍ 결----.

  1.～2. ( 행과 같 )

  3. 그 에 --------------



      행 개    안

5 (지  사) ① 4  규 에 

한 지  사는 할 역내  

  행 지  포함한 연 지

, 지 물 지 등 체  지  

사한다. 

  ② 항  규 에 하여 지  

사할 에는 지  생 과 래, 변

천 과  포함하여 지  복합 

고 는 지   류(

 또는 변경  한 지 류를 

포함한다) 또는 가 본도상   

류 지  사한다. 

  ③ 각  행 역 경계상에 한 

지 등  사할 에는 에 계

는  지 행  직원 또는 

원  공동 참여할 수 , 지

 공동 사할 경우에 상  원

가 필 하다고 할 에는 사에 

직  참여할 수 다.

6 ( 견청취) 원 에  지  심

  또는 결 할 에는 

 또는 에 여한 동  직원

  문가에게 견청취등 필

한 를 할 수 다.

5 (지  사) ① 4 에 른 

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지  등

  ----------------------.

  ② 1항에 라 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지   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.

  ③ 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 지  등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.

6 ( 견청취) 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 견청취 등 ---------

  -----------.



      행 개    안

7 (수당 등) 원 에 하는 

시 직원  아닌 원에 하

여는 산  안에  천시

원 실비변상  하는 

에 라 수당과 여비를 지

할 수 다.

8 ( ) 원 는 다  각 

 사항    

비 하여야 한다. 

  1.～4. (생  략) 

  5. 타 한 사항

9 (시행규 ) 원  운 등

에 하여 필 한 사항  규

 한다.

7 (수당 등) 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 산  에  「 천시 

원  실비변상 」에 라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.

8 ( ) 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. 

  1.～4. ( 행과 같 ) 

  5. 그 에 --------

9 (시행규 ) -------운  등에 

필 한 -----------------

  --------.



< 계 췌 >

○ 량·수 사  지 에 한 률

91  (지  결 ) ① 지   해양지  , 변경과 그 에 지   해양지 에 한  사항  

심 · 결하  하여 해양 에 가지 원 를 고, 시·도에 시·도 지 원 를 , 시·  또

는 ( 를 말한다. 하 같다)에 시· ·  지 원 를 다.

  ② 지  「지 」  그  다른 에  한 것 에는 가지 원  심 · 결  

결 하고 해양  그 결  내  고시하여야 한다.

  ③ 시· ·  지 에 한 사항  할 시· ·  지 원 가 심 · 결하여 할 시·도 지 원 에 

보고하고, 할 시·도 지 원 는 할 시· ·  지 원  보고사항  심 · 결하여 가지 원

에 보고하 , 가지 원 는 할 시·도 지 원  보고사항  심 · 결하여 결 한다.

  ④ 3항에도 하고  상  시· · 에 걸 는 지 에 한 사항  할 시·도 지 원 가 해당 

시 · 수 또는 청  견  들  후 심 · 결하여 가지 원 에 보고하고, 가지 원 는 

할 시·도 지 원  보고사항  심 · 결하여 결 하여야 하 ,  상  시·도에 걸 는 지 에 

한 사항  가지 원 가 해당 시·도지사  견  들  후 심 · 결하여 결 하여야 한다.

  ⑤ 3항과 4항에도 하고 해양지  가지 원 가 심 · 결하여 결 하고, 해양

 그 결  내  고시하여야 한다.

  ⑥ 가지 원    운  등에 필 한 사항  통  하고, 시·도 지 원  시· ·

 지 원    운  등에 필 한 사항  통  하는 에 라 해당 지 단

체   한다.

○ 량·수 사  지 에 한 률 시행

88 (지 지 원  ) ①  91 1항에 른 시·도 지 원 는 원  1 과 원  1

 포함한 10  내  원  하고, 시· ·  지 원 는 원  1 과 원  1  포

함한 7  내  원  한다.

  ② 시·도 지 원  원  행 지사(특별시  역시  경우에는 행 시  말한다)가 

고, 원  계 공무원  지 에 한 학식과 경험  한 사람 에  시·도지사가 하거  

한다.

  ③ 시· ·  지 원  원  시 · 수 또는 청  고, 원  계 공무원  지 에 한 

학식과 경험  한 사람 에  시 · 수 또는 청  하거  한다.



  ④ 공무원  아닌 원  수는 시·도 지 원 에 는 5  상  하고, 시· ·  지 원 에 는 

3  상  한다.


